
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.

<!--StartFragment-->&nbsp; <P class=HStyle0>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

상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입못이 홍수로 멸

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보상약정을 해제할수 없

다.</P> <P class=HStyle0>(대법원 1977.12.27 선고 76다1472 판결)</P>


